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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oke and fire spread throughout the building as a result of problems in the fire prevention section of Uijeongbu 

Apartment Fire in 2015 and Jecheon Sports Center Fire in 2017 in Korea, causing a number of casualties. It is believed 

that the fire compartment standards need to be reviewed as the fire in recent buildings continues to show problems.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ire prevention zone standard with Japan to improve the fire 

compartmente standar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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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방화구획에 관한 기준은 1962년에 건축법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건축물 연면적 1500m2 마다 구획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의 설치에 따르는 방화구획의 설치 면제가 가능했다. 이후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고층 

건축물인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면적 기준과 고층 건축물의 자동 소화 설비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며, 1977년 남대문 

시장의 화재로 건축물의 10층 이하 층을 대상으로 1000m2 마다 강화되는 등 방화구획 기준은 대형화재에 따라 강화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경우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어 화재의 위험성은 높아졌고 특히, 2014년 고양 시외 버스터미널 화재.1)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2) 2017년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2)에서 수직·수평의 방화구획의 미비로 인해 빠른 화재 확산이 문제로 지적되고 

방화구획 기준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일 방화구획 기준 비교분석

표 1은 국내와 일본의 방화구획 기준을 비교한 표이다. 면적구획의 경우 일본은 한국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하가의 

경우 면적기준에 있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층별구획 적용범위에 있어 국내는 건축물 1층과 2층이 방화구획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된 반면 일본은 3층 이상 300m2이상의 건축물의 전체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저층부에서의 화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의정부아파트화재를 통해 1층과 2층의 방화구획 미비로 빠른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개선책

으로 방화구획의 기준범위를 전체층으로 개정할 예정에 있다. 

외벽개구부의 경우 일본은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방화설비 설치, 수직, 수평 스펜드럴 기준을 적용시키는 

반면, 국내의 경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며 수직 스펜드럴의 기준도 미비한 상태이다. 수직 관통부의 경우 국내는 계단, 승강로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피난용 계단, 피난용 승강기에만 기준을 적용시키는 반면, 일본의 경우 지하층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직관통구에 대한 구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 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 또는 통로에 구획기준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확산방지대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일률적인 기준적용이 아닌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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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3,4,5)

일본
6)

면적
구획

10층이하 ≤1,000m2 a
≤1,500m2 a, ≤1,000m2 b.c

≤500m2 b

11층이상
≤200m

2 a

≤500m
2 a,c

≤100m
2 a
, ≤200m

2 a,d

≤500m
2 a,c
, ≤200m

2 a,(공동주택)

자동소화설비 등
설치시

면적 3배 완화 면적 2배 완화

지하가
면적기준 ≤1,000m

2 a
≤100m

2 a
, ≤500m

2 a,c

구획방법 면적 구획, 지하가의 각 구조사이

층별구획
1층과 2층은 면제대상

(향후 전체층으로 개정 예정)
3층이상 300m

2
이상일 경우 전체층 구획

외벽의
개구부

방화구획 개구부 - 방화설비

대상 건축물 -
내화 건축물, 준내화 건축물, 방화지역 또는 준방화지역

내의 건축물 등

스펜드럴
수직 ( - )
수평 ≥400mm

수직 ≥500mm
수평 ≥900mm

수직
관통부
구획

계단 - 주요 구조부를 준내화 구조로 하고, 지하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에 거실이 있는 건축물

승강로 -

기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승강기 구획 (양국동일)

이종
용도
구획

특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구획

건축물구조 건축물 일부가 내화구조 건축물의 일부가 내화구조, 준내화구조

a
내화구조,

b
준내화구조,

c
불연마감재,

d
준불연마감재

표 1. 국내와 일본의 방화구획 기준

3. 결 론

국내와 일본의 방화 구획에 대한 관련 법령을 비교한 결과 면적 구획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가 더 세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또 

수직 구획의 경우에도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단 및 승강로를 구획할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가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강화된 방화 구획 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외벽 개구부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가 개구부의 방화설비와 스펜드럴 수직 및 수평거리 기준 제시를 통해 더 세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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